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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도관로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용역

나. 위    치 : 광주시 오포읍(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도척면(노곡리, 궁평리, 진우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시설공사 기간과 동일)

라. 용역 내용

- 조사 탐사용 도면출력                 : 1식

- 도로 / 상하수도 조사/탐사/측량        : 1식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식

- 최종도면출력                          : 1식

- 도시기준점                           : 18점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명칭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다.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 2019.6.19)

3. 과업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광주시 관내(문형리 등 6개지역)

나. 내용적 범위 :  조사 탐사용 도면출력                   : 1식

       도로 / 상하수도 조사/탐사/측량          : 1식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식

       최종도면출력                            : 1식

       도시기준점                            : 18점

다. 과업기간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자명단(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내용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내용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2) 과업내용서

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적극 지원 한다.

자.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차.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측량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타.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내용서가 작성된 것인바, 실시간측량 불가능한 부분 및 실시간측량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과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보고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사업별 지정양식(발주자와 협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자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지연 시 발주자는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무상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측량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

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

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과업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자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측량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측량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측량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실시간측량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성과심사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가 별도 부담.)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 용역"으로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광주시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자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대상은 과업지역 내 하수도(지선관로) 시설물로 한다.

나. 작업반은 과업지역 내 하수도(압송관로) 관련시설물을 실시간 측량을 실시한다.

다. 수치지형도를 실시간측량 원도로 사용한다.

라. DB입력시 발주기관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마. 측량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량용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실시간 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실시간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실시간 측량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 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상시설물측량

1) 측량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기존의 4급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측량시 활용하고 없을시에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실시간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실시간측량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면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

1)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때에는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시간측량은 사전 수집된 자료 및 측량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방법 및 측량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측량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측량은 실내성과심사가 가능하도록 대한측량협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이격거리와 심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사진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측량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곡선부분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실시간 측량

    - 직선구간을 실시간 측량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측량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실시간 측량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측량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바) 측량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측량한다.

  가)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측량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측량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측량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장비로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측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측량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측량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측량을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 야장 작성

1) 야장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실시간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야장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실시간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야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야장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실시간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측량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실시간측량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기준점성과  - 기준점 성과철 식 3
책자

CD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3

3

3

3

3

CD

시설물 조서  - 하수 식 3 대장조서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실시간측량)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0

3

3

3

       ※ 성과품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기준점 성과철 식 3

 2. 현장에서 측량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식 3

 3. 측량사항이 기록된 도면(1/500) 식 3

 4. 현지보완 측량성과, 실시간측량 사진첩 식 3

 5. 지하시설물 최종성과 출력도면(1/1,000, A1 종이) 식 3

 6. 대장조서 원본(A4) 식 3

 7. 실시간측량 작업조서(A4) 식 3

 8.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3 CD

 9.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3 CD

 10.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3 CD



4.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기본사항

  가. 조사 및 실시간측량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세 부 일 정 계 획
1. 작업준비/계획수립: 1주

2. 기준점 설치: 1주

3. 현장의 실시간측량: 

     

공    정 소요기간 비고

 작업준비/계획수립
1주

 1. 4급 도시기준점설치/측량

 2. 하수도 관로조사/탐사
시공기간과 

동일
 3. 정위치 편집

 4. 구조화 편집

 5. 성과심사 10일
- 실내성과심사: 10일

- 현장시공후 검수기간 14일 이내 성과심사 수검이 가능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비율

(%)

공  사  기  간 (18개월)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1) 하수관로 측량

  및 DB작성
90.0

2) 성   과   심   사 10.0

보         

 

할

계

100.0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0

누 계 11.25 22.5 33.75 45 56.25 67.5 78.75 90 100



Ⅳ. 설 계 예 산 서





총 괄 내 역 서

ㅁ 용역명: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 용역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51,060,000   

 (순용역비 + 제경비 + 기술료) 151,060,000   

1 식  (공급가액) ×  10% 15,106,000     

1 식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166,166,000   

비    고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재      료      비 노      무      비

도   급   비

1.하수관로 GIS DB구축(전체교체-공공측량)

공급가액

경   비 합               계

2. 부가가치세



ㅁ 용역명: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문형리 등 6개소) 공공측량 용역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하수관로 GIS DB구축 59,940,206 91,123,991 151,060,000

  1.시설물조사/탐사/측량 하수관로 10.922   km 4,826,795 52,718,254 7,336,727 80,131,732 12,163,522 132,849,986 제1호표

  2.정위치편집 10.922   km 200,442 2,189,227 305,469 3,336,332 505,911 5,525,559 제2호표

  3.구조화편집 10.922 km 143,179 1,563,801 218,201 2,383,187 361,380 3,946,988 제3호표

  4.기준점측량 4급 18.0     점 192,718 3,468,924 292,930 5,272,740 485,648 8,741,664 제4호표

단수조정 -4,197

경    비 합    계
비 고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일위대가목록

공 종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고

No.1  시설물조사/탐사/측량 1 km 4,826,795      7,336,727      12,163,522

No.2  정위치편집 1 km 200,442        218,201        418,643

No.3  구조화편집 1 km 143,179        218,201        361,380

No.4  4급기준점측량 1 점 192,718        292,930        485,648



일위대가_호표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No.   1호표 시설물조사/탐사/측량(하수도-1km당)

 고급기술자 측    량 2.598   인 218,088    566,592    218,088     566,592     

 중급기술자 측    량 4.967   인 189,335    940,426    189,335     940,426     

 초급기술자 측    량 10.602  인 158,319    1,678,498  158,319     1,678,498   

 중급기능사 측    량 5.635   인 170,447    960,468    170,447     960,468     

 초급기능사 측    량 4.779   인 142,459    680,811    142,459     680,811     

소      계 4,826,795  4,826,795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5,309,474  5,309,474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27,253  2,027,253   

합      계 4,826,795  7,336,727  12,163,522  

No.    2호표 정위치편집(하수도-1㎞당)

 고급기술자 측    량 0.091   인 -          -          218,088    19,846     -          -          218,088     19,846      

 정보처리기사 측    량 0.091   인 -          -          243,285    22,138     -          -          243,285     22,138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0.912   인 -          -          173,748    158,458    -          -          173,748     158,458      

 기계경비 PC+편집용S/W 0.912   일 -          -          -          -          875        798        875         798         상각비+정비비

소      계 200,442    798        201,240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220,486    220,486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84,185     84,185      

합      계 200,442    305,469    505,911     

No.    3호표 구조화편집(하수도-1㎞당)

 고급기술자 측    량 0.065   인 -          -          218,088    14,175     -          -          218,088     14,175      

 정보처리기사 측    량 0.391   인 -          -          243,285    95,124     -          -          243,285     95,124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0.195   인 -          -          173,748    33,880     -          -          173,748     33,880       

 기계경비 PC+편집용S/W 0.651   일 -          -          -          -          875        570        875         570         상각비+정비비

소      계 143,179    570        143,749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157,496    157,496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60,135     60,135      

합      계 143,179    218,201    361,380     

No.    4호표 4급기준점측량 (1점당)

  고급기술자 0.240 인 218,088    52,341     218,088     52,341      

  중급기술자 0.260 인 189,335    49,227     189,335     49,227      

  초급기술자 0.280 인 158,319    44,329     158,319     44,329      

  초급기능사 측량 0.300 인 142,459    42,737     142,459     42,737      

경    비 합    계
비 고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일위대가_호표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경    비 합    계
비 고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인      부 0.040 인 102,112    4,084      4,084       

소      계 192,718    192,718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 211,989    211,989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80,941     80,941      

합      계 192,718    292,930    485,648     



제 1 호표  정위치편집(지하시설물도 - 1㎞당)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_수치지도 작성_7.지하시설물도작성_나.지하시설물 정위치편집 적용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정위치편집 적용

       ○ 기 계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수동입력 적용

                     2) 단 가 : 시중물가

    나. 시간당 작업량 (단위 : km)

    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증감계수 1.68 1.0 0.78 0.65 0.65 0.65

    라.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분 상수도 하수도 전력,통신 가  스 난방,송유관 기타(도로) 비  고

증감계수 1.10 0.73 0.85 1.03 1.0 0.85

    마. 작업일수산출근거

○ 정위치 편집연장 : 1.0㎞×1.0×0.73 = 0.73㎞ 0.73

0.913 1.141

    바. 작업반편성표

구    분 비   고

작업관리

편    집

계

작업반편성

       사.기계경비

(1)수 량 :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 상   각   비 : 0.91             일

○ 유지관리비 : 0.91             일

0.091                         0.091                         

산     출     근     거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 작업량 0.10

○ 작업일수산출 : 정위치 편집연장 ÷ (시간당 작업량 × 8시간)

○ 작업일수 : 0.73㎞ ÷ (0.1 × 8시간) = 0.91일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0.913                         

0.091                         0.091                         0.912                         

10% 10% 1



(2)단 가 : (PC편집) 기계경비 : 950600 원

○ 상   각   비 : [  장비구입가격 ×  상각율(90%) ÷  (년간사용일(278일) ×  상각년수(5년)) ]  = 615 원/일

○ 유지관리비 : [  장비구입가격 ×  0.1 ÷  365일 ]                       = 260              원/일

875           

제 2 호표  구조화편집(지하시설물도 - 1㎞당)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_수치지도 작성_7.지하시설물도작성_다.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적용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구조화편집 적용

       ○ 기 계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수동입력 적용

                     2) 단 가 : 시중물가

    나. 시간당 작업량 (단위 : km)

    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증감계수 1.68 1.0 0.78 0.65 0.65 0.65

    라.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분 상수도 하수도 전력,통신 가  스 난방,송유관 기타(도로) 비  고

증감계수 1.10 0.73 0.85 1.03 1.0 0.85

    마. 작업일수산출근거

○ 정위치 편집연장 : (1.0㎞×1.0) × 0.73 = 0.73㎞ 0.73

1.141

0.65 1.141

    바. 작업반편성표

구    분 비   고

작업관리

편    집

계

작업반편성

고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구     분 1/1,000 비  고

시간당 작업량 0.14

○ 작업일수산출 : 정위치 편집연장 ÷ (시간당 작업량 × 8시간)

○ 작업일수 : 0.73㎞ ÷ (0.14 × 8시간) = 0.6517일

0.065                         

0.391                         0.195                         

0.065                         0.391                         0.195                         

10% 60% 30%



       사.기계경비

(1)수 량 :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 상   각   비 : 0.65             일

○ 유지관리비 : 0.65             일

(2)단 가 : (PC편집) 기계경비 : 950600 원

○ 상   각   비 : [  장비구입가격 ×  상각율(90%) ÷  (년간사용일(278일) ×  상각년수(5년)) ]  = 615 원/일

○ 유지관리비 : [  장비구입가격 ×  0.1 ÷  365일 ]                       = 260 원/일

875



4급기준점측량

가) 인 건 비 (1)수량  :  2022년 건설표준품셈 9- 1- 5 [ 4급기준점측량]  적용

   -  기준 150.00 점

   -  지형유형 증감계수    : 1.15 (시가지100%)

   -  작업량 증감계수       : 1.00 (0.8+30/작업량, 단 작업량 300점 이상인경우 0.9적용)

○ 작업일수산정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

(측량)
인     부

31.5 35.0 37.0 40.0 6.0

기준점측량 0.2400 0.2600 0.2800 0.3000 0.0400

(2)단가  :  2022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구분 비      고

투입인원× 1/기준점수×지형유형증감
계수×작업량증감계수

산 출 근 거(시가지)



제 1 호표  지하시설물도작성(하수도 - 1㎞당)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_수치지도 작성_7.지하시설물도작성_가.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가. 지하시설물 조사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지하시설물도작성 가.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2) 단 가 : 2022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측량)
초급기능사

(측량)
계 1일 작업량 비  고

작   업   계   획

자료수집및작업준비 1 1 2 1,000

지하시설물조사편집 1 2 1 4 511

지하시설물위치측량 1 2 1 3 7 458 매설시설물

지하시설물원도작성 2 2 4 1,044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1 2 1 4 600

계 4 9 5 3 21

    나.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구   분 밀집시가지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  고

증감계수 1.68 1.0 0.78 0.65 0.65 0.65

    다.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구   분 상수도 하수도 전력,통신 가  스 난방,송유관 기타(도로) 비  고

증감계수 1.10 0.73 0.85 1.03 1.0 0.85

    라.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수식

  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율을 적용한다.

  절감률 : 3%×(N-1)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산     출     근     거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



    마. 작업인원산출근거

○ 지형증감계수 산출 

-하수도 : 시가지(100%)=1.0 1.0

○ 조사길이(연장) 산출 

   - 조사길이(연장) : (1㎞×(1×0.73)) = 0.73㎞ = 730.0         m

① 작   업   계   획    : 고급기술자로 총투입인력의 1/10 2.598        일(25.983×1/10 = 2.598)

② 자료수집및작업준비   : 730.m ÷ 1,000m/일 = 0.730        일

③ 지하시설물조사편집   : 730.m ÷   511m/일 = 1.428        일

④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시설물)   : 730.m ÷   458m/일 = 1.593        일

⑤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730.m ÷ 1,044m/일 = 0.699        일

⑥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 730.m ÷   600m/일 = 1.216        일

    바. 작업반편성표

구     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측량)
초급기능사

(측량)
계 작업일수 비  고

작   업   계   획 2.598

자료수집및작업준비 0.730 0.730 1.460 0.73

지하시설물조사편집 1.428 2.856 1.428 5.712 1.428

지하시설물위치측량 1.593 3.186 1.593 4.779 11.151 1.593 매설시설물

지하시설물원도작성 1.398 1.398 2.796 0.699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1.216 2.432 1.216 4.864 1.216

계 4.967 10.602 5.635 4.779 25.983

2.598



고급기술자 0.219 1.25 218,088

중급기술자 0.219 2.57 189,335

초급기술자 0.219 4.64 160,877

중급기능사 0.219 2.07 170,447

초급기능사 0.219 3.28 142,459

881,206

식비+일비
(정액) 숙박일 (정액)

고급기술자 1.00 -       1 30,000 0 50,000 30,000

중급기술자 1.00 -       1 30,000 0 50,000 30,000

초급기술자 1.02 -       1 30,000 0 50,000 30,000

중급기능사 1.00 -       1 30,000 0 50,000 30,000

초급기능사 1.00 -       1 30,000 0 50,000 30,000

150,000

    소요일수은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왕복 교통수단

2 고속버스(일반)

※ 기계비는「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0] 기기상각비 산정기준에 준용한다.

지하시설물 5,300 0.166 879

계 879

4 0 0

라. 기계비 산정

구 분 단 가 일 수 금 액

    숙박일는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다. 교통비

 인 원 운임 교통비

  여비는<시행규칙제115조제2항[별표13]>에준용.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종
류

     구분  
        직
종

작업일수
(인)

왕복일수
(인)

소요일수   
(작업+왕복)

숙박비
여  비

지
하
시
설
물

계

    심사량은 소수이하 네자리수에서 절상(m단위까지만)

지
하
시
설
물

10.922 218,088

10.922 189,335

10.922 158,319

10.922 170,447

7.340 142,459

계

    심사량은 총수량의 2% 적용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불탐구간(km)은 현지심사에서 제외

별첨 1

현지검측명세서
가. 현지검측인건비

종
류

     구분  
        직
종

총 수 량             
          (km)

심사량     
(km)

인원수   
(인,일/km)

노임단가 금액



1. 측량기술자노임단가(2022년)

단가(원) 비 고

기  술  사 334,967

특급기술자 249,499

고급기술자 218,088

중급기술자 189,335

초급기술자 158,319

고급기능사 195,285

중급기능사 170,447

초급기능사 142,459

고급기능사 200,020

중급기능사 173,748

초급기능사 143,424

102,112

2. 소프트웨어 노임단가(2022년)

구 분 단가(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43,285

측 부

구     분

기  술  계

기
능
계

측 량

지도제작







□ 기계경비

품 명 규 격 가격 비 고

1 컴퓨터 인텔코어-I5 760,000     

2 모니터 22인치와이드 190,600     

계 9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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